
환자의 경우

1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이 치료가 꼭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2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위험한 

치료인지 물어보세요.

3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설명을 

요청하세요.

4  의료행위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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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주세요, 의료중재원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

의료인의 경우

1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2    설명은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장애 및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후,

환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주세요!

설명을 들은 후,

치료여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해주세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기결정권이란?

환자가 진료시 어떠한 진료를 어느 정도 

받을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는 본인에게,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의무란?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의료행위의 방법, 합병증과 부작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질병에 대한 진단 

결과,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주체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처치의사가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치의나 다른 

동료의사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요?

설명의무는 특히 

어떤 경우 꼭 해야하나요?

설명의무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의무 의료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그중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합니다.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과 같이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

사망이나 장해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그 외 환자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설명의무는 언제 시행해야하나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처치의사가
직접!

성인환자
본인에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 전

설명!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동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09
354

857
464

1,202
527

1,637
757

 전체 건수    설명의무 분쟁 건수 (단위: 건수)

2015~2018년 감정완료 2,210건 (단위: 건수, %)

설명의무 적절함 설명의무 부적절함 판단 불가

1,137
(51.4) 612

(27.7) 461
(20.9)

설명의 범위

증상과 예후 검사와 진단

치료방법과 필요성합병증과 부작용

설명의무 쟁점의 적절성 판단 결과,

27.7%가 ‘부적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